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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lant tourism (TT) has developed into a global concern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ransplant communities, researchers, 

and the press. Increasing the knowledge of organ trafficking and TT is essential to raise awareness and prepare responses that 

will prevent the occurrence of illicit organ transplantation through TT. This review article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and legal 

framework of international organ trafficking and TT.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concerning TT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istries will provide the best estimates of global activities, which are necessary to develop an appropriate local and worldwide 

collaborative response to organ trafficking and TT.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multifaceted strategies are needed to address 

the complex challenges of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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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

서  론

장기이식은 지난 수십 연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말

기장기부전 환자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4년에 발표된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국제 관측소

(Global Observatory o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GODT)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119,873건의 고

형장기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세계 이식대

기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환자들만이 장기이식의 혜택

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1). 그러나 이식할 

장기가 턱없이 부족하여 아직도 많은 말기장기부전 환자

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2014년도 장기이식 통계 연보에 따르면 생체 장기기증

자가 1,952명, 뇌사자 장기기증자가 446명, 사후 기증자가 

73명인데 반해, 이식대기자는 24,607명에 달하고 있어 공

여장기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2). 이러한 장기부족 

현상은 해외원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 매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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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lobal scope of trafficking 

in organs. 

불법 장기이식을 야기시켜 국제사회에서 법적, 윤리적 논

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장기거래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훼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착취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국

가에서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식대기자들 중 

일부가 자국에서는 장기를 기증받을 수 없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하여 해외로 원정을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러한 

해외원정에서 장기이식의 윤리성이 의문시되는 사례가 발

생하면서 장기거래와 해외원정을 통한 장기이식은 국제적

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확장되었다. 장기이식

을 위한 해외원정은 해당 국가의 장기뿐 아니라 장기이식

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사용으로, 해당 국가의 국민들

에게 주어져야 할 장기이식의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

다. 또한 이 경우 합법적인 장기기증보다는 불법적인 장기

거래를 통하여 이식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개발도상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Fig. 1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장기거래의 전형적인 기증

자는 주로 빈곤국가의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이며, 전형

적인 수혜자는 선진국의 부유한 환자들이다(3).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07

년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6만여 건의 신장이식 중에 5∼

10% (약 6,000여 건)가 장기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

다(3).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모두 추정치에 불과한데, 이러

한 거래는 주로 암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국제연합마약범죄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도 역시 산출할 수 있

는 근거의 부족으로 정확한 장기거래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4).

그러므로 본 고찰에서는 해외원정을 통하여 이루어지

는 장기거래에 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나

라의 법률제도가 이러한 국제 사회의 대응에 어느 정도 상

응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 간 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용어의 정리

해외원정을 통한 장기거래를 고찰하기 전에, 다양한 맥

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용어를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거래(trafficking in or-

gans)라는 용어는 이식을 전제로 인간의 장기 및 조직을 

매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 전체

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는 장기를 제거할 의도로 자행

된 인신매매(trafficking in human beings, THB), 대가를 지

급 받은 기증자로부터 이식을 받기 위하여 환자가 해외로 

여행을 가는 해외원정이식(transplant tourism, 이식관광), 

살아 있거나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제거된 인간의 일부를 

가지고 상업적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장기, 조직 

및 세포 거래(Trafficking in Organs, Tissues and Cells)가 

모두 포함된다(3). 이렇게 장기거래에 관하여 다양한 용어

가 존재하는데 다른 법적ㆍ정책적 기준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서로 정의의 차이를 보이나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팔레모 의정서(UN Palermo Protocol)라고 불리는 2000

년에 체결된 국제연합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의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서는 장기거래를 

인신매매의 한 특수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5). 팔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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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는 2015년 12월 5일에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었는

데, 제3조 가호에 따르면 인신매매(Trafficking in human 

beings, THB)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

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

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

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착취에는 최소한, 타인에 대한 매

춘, 그 밖의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

예제도나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또는 장기의 적출이 포

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팔레모 의정서에 따르면 장

기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한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또한 2008년에 이식학회(The Transplant Society, TTS)와 

세계신장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Nephrology, ISN)가 

공동으로 제시한 장기거래와 해외원정이식에 관한 이스탄

불 선언(Declaration of Istanbul on Organ Trafficking and 

Transplant Tourism, DoI)은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장기거래와 관련한 용어를 더 상세하게 구분하여 제시하

고 있다. 이스탄불 선언은 장기거래(Organ Trafficking)를 

“이식을 위한 장기의 적출을 목적으로 위협, 완력의 사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기만, 사기 및 권한이나 취약

한 지위의 남용, 잠재적 기증자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기 

위한 대가(payment) 또는 이익을 제3자에게 주거나 받음

으로써 살아 있는 사람이나 뇌사자 또는 그들의 장기를 모

집, 수송, 이송, 은닉 또는 수령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

다. 장기이식에 있어 상업주의(transplant commercialism)

는 “매매 또는 물질적 이득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포함

하여 장기를 상품(commodity)으로 취급하는 정책이나 실

무”를 의미한다. 이식을 위한 여행(travel for transplanta-

tion)은 “이식을 목적으로 장기, 기증자, 수혜자, 이식전문

인들의 국가 관할권 이동”을 의미한다. 이식을 위한 여행

이 만약 장기의 거래나 상업주의와 관련되거나 또는 국외

에서 온 환자에게 장기이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자원

들(장기, 전문인, 이식센터)을 쏟아 부음으로써 한 국가가 

자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한다면 해외원정이

식(transplant tourism, 이식관광)으로 분류된다(6). 즉, 이

식을 위한 여행은 합법적인 여행과 불법적인 여행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말기장

기부전 환자가 의학적 또는 정서적 지원이나 경제적 이유

로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이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

자가 현재 살고 있는 국가에서 시민권 취득 여부나 외국인

으로서의 지위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 치료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식수술 관련 기술 및 설비가 더 발달한 국가에서 

이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이 전자에 속할 수 있을 것이

다(7). 반면에 생체 기증자를 부당하게 이용ㆍ착취하거나, 

금전적 거래를 통하여 장기기증을 받게 되는 경우 등은 후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장기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이스탄불 선언의 의의

인간의 존엄에 대한 훼손 및 취약한 계층에 대한 착취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장기거래에 대하여 국제 사회

는 꾸준히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왔는데, 이러한 대응방안

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

스탄불 선언 이후에 이식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

의 자율적인 윤리 지침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다른 한편

으로는 국가 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장기거래 규제의 중

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와 각 국의 정부, 그

리고 세계이식학회는 기증자에 대한 착취 및 상업적 이용

이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차

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6,8-11).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장기 및 조직의 기증과 이식

에 관한 윤리적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12,13). 1991년 처음으로 장기 및 조직의 비상업주의 원

칙과 자발적 사전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지도 원칙(Guiding Principles on Human Organ Trans-

plantation)’을 채택하였고, 2008년에는 장기거래의 근절과 

장기거래와 인신매매의 연관성에 대해, 그리고 2010년 개

정판에서는 해외원정이식과 장기 및 조직의 거래에서 사

회ㆍ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대해, 특히 장기 및 조직의 국제 

거래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에서도 ‘생체 장기 거래에 관한 성명서

(Statement on Live Organ Trade, 1985)’와 ‘장기기증 및 이

식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Huma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2000)’에서 장기거래의 규제와 관련

한 정부의 역할과 장기이식의 윤리적 기준에 대하여 선언

하였다(3,14,15).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불법적인 장기거래 및 이식을 위

한 원정 관광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중이 지니

고 있는 일반적인 장기이식에 대한 이미지까지 훼손될 우

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식학회(TTS)와 세계신장학회

(ISN)는 학회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에 

공동으로 이스탄불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스탄불 선언의 

목적은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도덕적 원칙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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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장기거래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실행 방안

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스탄불 선언

의 제6원칙은 장기거래(organ trafficking)와 해외원정이

식(transplant tourism)을 형평,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대한 위반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

다. 종국적으로 이러한 장기이식의 상업주의는 빈곤층이

나 기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겨냥하게 되기 때문이

다(16). 이스탄불 선언은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전문의료

진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고,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조약도 아니고 장기거래를 제재하

는 법 집행기구도 아니다. 이러한 이스탄불 선언의 권위는 

전문의료진과 정부기관의 자발적 준수에서 나오게 되는

데, 이는 세계의사협회(WMA)가 1964년에 채택한 ‘인간

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에서의 윤리 원칙에 관한 헬싱

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스탄불 선언은 2008년에 발표된 이후 국제 장기이식

에 관한 여러 문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의 2008년 

개정에는 장기거래의 근절과 장기거래와 인신매매의 연관

성이 추가적으로 기술되었으며, 2010년 개정에는 해외원

정이식과 장기 및 조직의 거래에서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언급되었고, 특히 장기 및 조직의 국제 거래

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스탄불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장기이식 관련 전문가

들과 이식기관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에는 이스탄불 선언의 감시자 단체(Declaration on Istanbul 

Custodian Group, DICG)가 발족되었다. 이 단체는 이스탄

불 선언의 유지와 감시를 위하여 이식과 관련된 각국의 활

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감시자 단체(DICG)의 설립목적

은 이식업무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

한 교육을 활성화하며, 이스탄불 선언에 제시된 원칙을 준

수하는 모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에 카타

르 도하에서는 이스탄불 선언 이후 5년간의 변화를 분석

하고 평가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회의의 참석자

들은 “이스탄불 선언의 감시자 단체와 이스탄불 선언을 

지지하는 여러 기구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식 관련 의료

행위 및 정부정책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필리핀, 콜롬비아, 

중국 등 ‘거래의 중심(trafficking hubs)’이라고 알려져 있

는 국가에서의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

행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되고 있다(16).

또한 감시자 단체(DICG)는 2015년 11월에 ‘뇌사 장기

기증자의 가족들에 대한 대가 지급에 관한 성명서(State-

ment of the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 Re-

garding Payments to Families of Deceased Organ Donors)’
를 발표하며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서 

실시되고 있는 뇌사 장기기증자 가족들에 대한 장례 지원 

및 병원비 보조, 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17). 뿐만 아니라 2016년 4월에는 스

페인 마드리드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식을 목적으로 

해외로의 여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환자 및 외국에서 이식

을 받고 돌아온 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이식

환자에 대한 관리와 불법적인 이식환자에 대한 관리를 구

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작업을 진행

하였다(18).

국가 간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과 
유럽위원회 프로젝트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이스탄불 선언을 비롯한 여러 윤리 지침

이 장기이식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지속

적이고 자율적인 노력이었다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불법적인 장기거래 근절의 필요성

도 논의되고 있다. 장기거래의 초국가적 성격은 장기 공급

자와 수혜자의 국가 간 이동으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Fig. 2에 장기이식 원정 관광의 대표적인 네 가

지 양상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3).

유형 1은 B국에 있는 수혜자가 장기 공급자와 이식기관

이 위치하고 있는 A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형 2는 A국에 

있는 장기 공급자가 수혜자와 이식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B

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유형 3은 A국에 있는 장기 공급

자와 수혜자가 동시에 이식기관이 위치한 B국으로 이동하

고 있다. 유형 4는 A국에 있는 장기 공급자와 B국에 있는 

수혜자가 제3의 국가인 이식기관이 있는 C국으로 동시에 

이동하는 모습이다(3). 이렇게 초국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장기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 간 관할권 문제의 

해소 및 국제공조 체제의 구축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국제연합(UN)의 팔레모 의정서는 처음으로 장기거래

를 국제적 범죄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5), 이 의정서에 따르면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가 범

죄행위로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행위, 수단, 목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인신매매의 개념 정의를 

통하여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행위 요건은 모집, 수송, 이전, 은닉 및 수형이라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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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s of transnational tra-

fficking in organs. Reprinted from 

Fig. 3 of reference [3].

구성된다. 또한 2) 수단 요건은 위협이나 완력의 사용, 강

압, 유괴, 기만, 사기, 권한이나 취약성의 남용 또는 지급이

나 혜택의 부여와 같은 수단을 의미하고, 3) 목적 요건은 

착취의 목적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팔레모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로서 범죄행

위가 성립되는데, 팔레모 의정서는 제3조 나호에서 “인신

매매 사안에서 희생자가 어떠한 합의나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지 못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합의나 동의는 압력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팔레모 의

정서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데, 제4조는 “이 의정서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규

정된 범죄가 성질상 초국가적이며 조직범죄단체가 관여한 

경우, 그러한 범죄의 방지, 수사 및 기소 그리고 그러한 범

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팔레모 의정서의 적용범위는 초

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된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조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거

래 및 해외원정이식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19). 그러

나 현실적으로 불법 장기거래와 이식 원정 관광이 소멸되

지 않고 더욱 은밀히 불법화되어 지속되는 이유는 관련 법

의 집행에 실효성이 없고,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할 국제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9).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

은 입법적인 대응으로 불법 장기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해

결할 것이 아니라 비입법적인 활동을 통하여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퇴치하려는 프로젝트에 착수하

였다. 유럽연합(EU)이 자금을 지원하여 2012년에 발족한 

이 프로젝트는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거래에 대한 유

럽집행위원회 프로젝트(Project European Commission’s 
Action against Human Organ Trafficking for Transplanta-

tion)’로, HOTT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1) 첫 번째 목표는 문헌 

연구, 해외원정이식에 대한 경험 연구, 기소된 사건에 대

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

매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식을 축적하려는 것이다. 2) 두 

번째 목표는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거래에 대한 

사법당국과 경찰, 이식전문가 집단, 국제적인 단체 및 인

권 관련 조직의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이고, 3) 세 번째 목

표는 장기거래와 관련된 지표와 권고안을 작성함으로써 

비법적 대응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HOTT 프로젝트는 불

법 장기이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

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의료진을 위한 윤리 지침 및 희생

자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하는 등의 일련의 비법적인 활동으로 진행되었다(20). 프

로젝트의 결과를 공개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2014년 11월

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는데, 국제 심포지엄 개

최 하루 전날 프로젝트에 참여한 40명의 전문가들이 저자

들 회의(Writers’ Conference)에서 따로 만나서 불법적인 

장기거래에 대하여 비법적인 대응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였다. HOTT 프로젝트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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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진의 윤리적ㆍ법적 의무에 관한 연구(21), 2) 희생

자 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22), 3) 이식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23), 4) 의료진과 사법기

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발표되었다(24). 또한 최종 보고서에는 불법 이식 활동과 

합법적 이식 활동을 구분하고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 

관련 정보 수집을 목표로, 경험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이식 

전문기관, 법 집행기관, 희생자 지원기관에 대한 관련 지

표가 제시되었다(25).

권고안에 강조되었던 것은 환자가 해외원정이식을 가

는 경우에 사건의 인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해외원정이식을 계획하는 

환자들의 결정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장기를 이식하고 온 

환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에 의료진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해외원정이식을 고려하는 대

부분의 환자들은 이미 병원에서 만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

은 상태이며 치료 과정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해

외원정이식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할 가

능성이 큰 사람이 바로 이들을 진료하는 주치의이다. 주치

의는 해외원정이식을 가려는 환자에게 세 단계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21,26), 1) 그 첫 번째는 정보제공

의 단계로 환자들은 대개 주치의에게 해외원정이식의 적

절성과 안전성을 의논하게 된다. 이 때 의사는 치료적 선

택에 대한 고지의무(disclosure)를 지니게 된다. 충분한 정

보에 의한 동의 법리(informed consent doctrine)에 따르면 

불법적 장기거래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합병증 등의 보건

상 위험이나 장기기증자의 취약성 등을 고지하는 것은 전

통적인 고지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

적인 장기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는 환자의 입장에서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

으며, 사회 및 타인의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서 환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고지의무에 포함시키고, 장기거래의 윤리적 쟁점

과 예방에 관한 정보를 의료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2) 두 번째는 장기이식 전 단계로, 환

자의 선택으로 불법적인 장기이식이 진행되는 경우에 의

료진은 불법적인 장기이식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의료기

록에 대한 복사본을 제공할 의무는 지니고 있다. 그러나 

HOTT 프로젝트는 의료진이 진료의뢰서(referral letter)를 

제공하여 불법적인 이식을 도울 의무는 없다고 하고 있다. 

3) 세 번째는 의료진이 환자가 불법으로 장기를 이식하였

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장기이식 후의 단계이다. 일

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의사가 불법적인 장기거래를 알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HOTT 프로젝트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의사가 불법적인 장기거래가 의심스

러운 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1,24).

국내 법률제도의 고찰

우리나라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장기이

식법’이라 한다.)에서 장기 등의 기증과 이식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이식법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장기

기증자의 자발성과 이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는 장기 등의 매매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1항에

서는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① 다른 사람의 장기 등

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제1호), ② 자신의 장기 등을 다

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

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제2호) 

또는 ③ 제1호와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행위(제3호)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은 

이보다 더 엄격하게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

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호의 행위나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

방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3항

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행위를 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다. 제45조의 벌칙 조항은 제7조 제1항 제1

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제1항), 제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거나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장기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적인 장기거래와 이식이 국내가 아닌 외

국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국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

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 장기

이식법의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장기이

식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에 관한 문제

이다. 역외적용이란 “한 나라의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속지적, 속인적, 주권적 요소를 법리적으로 확대하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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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앞의 (Fig. 2)를 참조하여 우

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각색.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기이식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위의 Fig. 2에서 본 양상을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각색하

면 Fig. 3과 같다.

사례 1과 사례 2는 한국인 갑이 외국인 을의 장기를 매

수하여 이식을 받은 경우로, 사례 1은 외국인 을이 이동하

여 국내에서 장기거래 및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이고 사례 

2는 한국인 갑이 A국으로 이동하여 A국에서 장기거래 및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사례 3은 국내에서 발생한 외

국인들 사이의 장기거래로 외국인 갑과 을이 우리나라로 

함께 이동하여 와서 갑이 을의 장기를 매수하고 이식을 받

은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사례 4는 한국인 갑이 B국으로 

이동하여 A국 사람인 외국인 을에게 장기를 매도하고 장

기적출 수술을 받은 경우이다.

위의 여러 가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이식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외국인

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형법의 적용범

위에 관하여서는 국제법상으로 네 가지 입법례가 존재하

는데, 형법의 적용범위를 국외나 외국인에게까지 확장하

는 문제는 각 국의 주권과 연관되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그 국가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

torial principle)라고 하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적에 

관계 없이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속지

주의에 따르는 경우에 외국에서 발생한 자국민의 범죄나 

자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역외적용에 관한 다음의 

세 가지 국제법상의 원리로 국가의 관할권을 확장하고 있

다. 먼저 속인주의(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는 범죄

가 국경을 벗어나 외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범죄

를 저지른 행위자의 국적 내지는 시민권을 취득한 국가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보호주의(保護主義, protective 

principle)는 범죄가 자국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외국인에 의한 범죄행위이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주의(普遍主義, uni-

versal jurisdiction)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침해하는 등 문

명 국가에서 인정되는 공통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

하여 외국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인에 대하여 저지른 범

죄행위라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27).

우리나라는 형법 제2조에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채

택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

계 없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제3조에서부터 제6조

까지는 앞에서 검토하였던 속지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

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함으로써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속

지주의의 특수한 원칙인 기국주의(旗國主義)에 관한 규정

으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으나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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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제5조와 제6조는 보호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제5조는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행위라도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등

을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6조는 제5조에서 정한 특정한 범죄 이외의 죄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

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6조의 단서에는 “행위지

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는 예외로 하는 쌍방가벌성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쌍방가벌성의 원칙(double crimi-

nality)은 행위지법상으로도 가벌성이 있어야 하고, 소추 

및 형집행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8).

이러한 규정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살펴보면, 먼

저 사례 1의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갑

과 을은 제2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장기이식법에 규정된 벌칙 조항

은 형법의 일반원칙을 따르므로 장기이식법에 따라 갑과 

을 모두 처벌될 수 있다. 사례 2의 행위는 외국에서 발생하

였기 때문에 제2조의 속지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에 제3조의 속인주의에 따라 갑은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

을 받고, 장기이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외

국인인 을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속인주의가 

적용될 수 없고, 다만 보호주의에 관한 제6조의 적용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따라 장기거래 및 이식행위를 한 A국의 법률에 이러한 행

위가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례 3의 행위는 모두 외국인에 의

하여 행하여졌지만, 제2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장기

이식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사례 4의 행위는 외국에

서 발생하였으나, 우리나라 국민인 갑이 외국인 을로부터 

장기를 매수한 사례 2와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인 갑이 자

신의 장기를 외국인 을에게 매도한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장기이식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갑

은 제3조의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외국

인인 을에게는 속인주의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지

인 B국의 법률을 검토하여 보호주의에 관한 제6조 및 쌍방

가벌성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한 국가의 국내법을 역외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국

가의 주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국제법상의 기본원칙은 속지주의이다. 그러나 

속지주의만을 고수하는 경우에 국내와 외국에서 규범에 

대한 준수의 기대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

한다. 따라서 속지주의의 원칙만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장기거래에 관하여서만은 역외적용의 확대를 위한 

속인주의의 채택 등이 입법적으로 제안되고 있다(29). 그

러나 사례 2와 사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위법한 장기 매수 및 매도에 

대하여 현행 형법 및 장기이식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

다. 따라서 속지주의의 원칙만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

와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의 불법적인 장기거래 및 해외원

정이식을 처벌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에 해외원정이식을 

규제하기 위한 역외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생하였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

되어 있는 불법적인 장기거래와 이식을 규제하기 위하여

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보다는 현행 장기이식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현재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로 장기거래를 통한 이식을 받고자 출국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집행으로 해외원정이식을 예방하고 불법적인 장기거래에 

관여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장기거

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이식을 위한 원정 관광의 의

도를 가진 환자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29).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

조는 출국의 금지가 가능한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어, 불법적인 장기거래의 예방을 위한 출국의 금지는 현실

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외원정이식을 

통한 불법 장기거래 근절 방안은 국제 사법공조 절차를 통

하여 외국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장기거래를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대처 방

안들이 숙고되고 의논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 장기 매매

에 대한 근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국

민과 관련되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장기이

식에 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내외

에서 발생하는 장기이식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이를 이해서는 국가 간 협력 및 비정부적 차원의 기구들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식여행 환자의 Registry 구축

장기 공급자 및 수혜자 그리고 장기 자체의 국가 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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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합법적 이식여행의 등록. (B) 장기거래를 포함한 의심되는 여행에 대한 보고.

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불법적인 

장기거래 및 해외원정이식을 근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결국 불법적인 장기이식 근절을 위하여서는 국가 간 

협력을 개선하는 포괄적인 국제기구가 창설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국가 간 협력의 일차적인 목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한 장기이식과 불법한 장기이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국제 장기이식 등록처(international reg-

istry)의 구축이 필요하다. Martin 등(29)은 국제적인 장기

거래 수사를 위하여서는 의료진 등이 불법적인 장기거래

로 의심되는 사안을 다각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

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의 보고 체계를 제안하였는데, 적법한 

이식 여행의 경우에 이식을 받고자 하는 환자가 사전에 국

가기관 및 국제 등록처에 등록을 한 후 외국에 가서 이식

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 이식 여행의 의혹이 있

는 사례의 경우, 즉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외국에서 치

료를 제공받았다고 의료진에게 언급한 경우에, 의료진은 

국제 등록처에 해당 환자의 사례가 등록되어 있는지 문의

하고, 등록된 사례가 아닌 경우에 국가기관 및 국제 등록

처에 불법적인 장기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를 하도

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서, 합법적인 여행의 사례들과 불

법적인 이식 여행의 사례들이 구분될 수 있다. 이 때 합당

한 이식 여행 사례들을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들어오는 환자들에 대한 조사 비용

을 줄이고 낙인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의료진들

이 국내에서 이식을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장기이식 이후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등록 여부에 따라서 불법성을 추정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이러한 승인된 이식 여행 사례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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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례들을 수집할 때, 국내 등록처가 이러한 데이터를 

국제 기구와 소통함으로써 국제 사법 공조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이 바로 국제 

등록처의 구축인 것이다. 국제 장기이식 등록처는 이식을 

위하여 국가 간 이동을 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

구, 국제학회, 각국의 정부, 민간기구, 의료진 등의 숙고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

우 해외로의 이식 여행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하므

로, 기존의 등록 시스템의 개선이나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을 통해서 이러한 이식 여행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할 수 있는 국내 등록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2000년대 중반 불법적인 장기거래 및 해외원정이식의 

비윤리성이 국제적인 쟁점으로 대두되면서 국제기구, 전

문가 집단, 학회, 지역 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행위

를 규제 및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꾸준히 계속되었

다. 그러나 장기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불법적인 장기거래와 해외원정이식은 소멸되지 않고 있으

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규제 없이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적인 대처 방안 마

련을 위해서 고심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국제적으로 발

생할 수 있는 장기 불법 매매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

하고, 이스탄불 선언에서 천명한 장기의 자급자족의 원칙

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이동을 통하여 이루

이지고 있는 장기이식과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각 국가의 관련 법률의 집행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로의 이식 여행에 관한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기증 및 이식 등록처의 개선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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